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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1 .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1.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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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지역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영역

전통적

비영리 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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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보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임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임

사회적기업 유형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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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네가지 목적

사회적기업은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일자리는	최고위	복지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다.

사회적기업은	작지만,	느리지만	명품을	만든다.

창의성과	열정이	다양한	전문성과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로	

행복을	전한다.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알고	응원을	보내는	아름다운	이웃이	있어	

사회적기업이	더욱	성장한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이바지

사회서비스 제공

따뜻한 공동체 형성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든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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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음

 의의

				●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의	촉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목 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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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추진체계

고용노동부(총괄관리)

공공기관(구매이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업무지원)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기업�제품�구매지침�수립�및�통보

•�공공기관의�사회적기업�제품�구매실적�

관리�및�공고

•�사회적기업�제품�구매실적�및�구매계획�

작성

•�사회적기업�제품�구매�이행

•�소속기관의�사회적기업�제품�구매촉진�

지원�및�관리

•�사회적기업�제품�구매�지원

•�사회적기업�제품�구매�촉진�관련�교육·

홍보�업무

구매계획�및

실적�제출

구매지침�시달

정책방향�제시

예산�지원�및

관리�감독

정책제안�및

업무�지원

구매계획�및

실적�제출

사회적기업�제품정보

제공�및�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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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총	847개	공공기관

< ’20년 구매실적 및 ’21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

국가

기관

자치 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 관

기타

공공

기관

지 방

공기업

지 방

의료원

특별

법인
총계

광역 기초

54 17 226 17 36 95 209 152 35 6 847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20.11월	기준	2,704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표시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인증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	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인	경우	: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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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		공공(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요의	발생,	구매대상	

품목확인,	구매방법	결정,	실제	구매의	단계로	이루어짐

수요발생 구매대상

품목�확인

1단계 2단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방법�결정

3단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1단계: 구매대상 품목 확인 (온라인/오프라인/공공구매지원센터)

				●		온라인

								-	e-store	36.5(www.sepp.or.kr)	사회적경제	상품몰	접속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정보(상품명,	기업명)

검색	가능



9제1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상품 찾기)	중분류	또는	소분류	카테고리	메뉴로	상품	및	상품	상세정보	(기업유형,	기술

인증,	녹색물품,	지역필터,	가격필터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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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찾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검색메뉴에서	‘기업명’,	‘지역’,	

‘사회서비스분야’	검색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전체	사회적기업	확인	및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2020년	11월	기준)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닻별 033-763-2923

2 강원
원주	

후레쉬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3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4 강원 춘천쿱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쿱박스> 033-256-0765

5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7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8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9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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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0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11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12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13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1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15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16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17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1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19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20 경기
수원영통점

(경기남부두레
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1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22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23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24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25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26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27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28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29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30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31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32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33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34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35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6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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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3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38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39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40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뜨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41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42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43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44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4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46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47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48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9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0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	1층
070-4432-3792

51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52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7호선	

4번출입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53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54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55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56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57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5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미아동190-1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59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60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61 서울 방화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	방화6단지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62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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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63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64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65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66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67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6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69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

생협
02-3423-0518	

70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71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72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7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325-9955

74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75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76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77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78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 16 1

79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80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81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82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83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063-277-9435

85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6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

36.5제주점	
064-749-2365

8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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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구매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상담(☎1566-5365)

<공공구매 수요 품목 예시>

구분 구매사례 품목

격려품

/	기념품

체육대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명절	등

기념일

•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세트(쿠키,	빵,	떡,	초콜릿)

•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	명함지갑,	카드지갑,	다이어리,	핸드폰케이스

•	양말,	넥타이,	손수건,	티셔츠,	앞치마,	가방,	파우치,	모자

•			공연표(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k-pop,	국악,	타악연주),	

공정여행	티켓

•			자전거

공연 각종	행사	시	공연 •			오케스트라,	뮤지컬,	k-pop,	국악,	타악연주

도시락
체육대회	및	행사,

직원	식사
•			출장뷔페,	도시락

식자재류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

•			축산물,	유기농	농산물,	두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사무실	

소모용품
상시

•			복사지,	토너카트리지,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LED	조명,	커튼,	블라인드

•			결재판,	파일철,	봉투,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사무실	

기호식품
	상시 •			건강음료,	차,	커피,	쿠키,	빵,	떡,	초콜릿,	잼

의류 회사	유니폼 •			유니폼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장	및	연수

프로그램

•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수업

청소	/

환경	용역
상시(건물	관리)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세차,	

도배,	장판

인쇄	/	IT	/

디자인	용역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			현수막,	리플렛,	명함,	어깨띠,	기념패

•			영상물,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건물외벽	등)

기관	행사	

축하용
개	소식	등	행사 •			꽃배달,	가구

보건/의료 직원	건강관리 •			예방접종,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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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직접구매/간접구매

								-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

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제출	불요)	

<간접구매 절차>

물품�용역�계약
적용가능�대상품목�

확인

계약업체가�사회적기업�

제품�구매하도록�추진

계약업체가�사회적기업�

제품�구매

				●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	

활용	가능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 

까지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18.7.24)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19.3.5.)

				●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추진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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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	‘공공기관	협업사업	및	희망상품	추천요청’	기능을	활용하여	

구매	및	사업	추진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전국	88개소)에	문의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한	사이트)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활용	구매

				●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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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

<이행체계>

당해년도 구매계획 수립

공공기관�매년�초

(2월�말까지)�제출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공공기관�매년�초

(2월�말까지)�제출

고용노동부

공고(4월�30일까지)

*	해당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이행체계>

당해년도 구매계획 수립

공공기관�매년�초

(2월�말까지)�제출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공공기관�매년�초

(2월�말까지)�제출

고용노동부

공고(4월�30일까지)

*	해당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주요 사항

				●  2019년 실적	-	1조	2,829억원,	총	구매액의	2.50%

				●  2020년 계획	-	1조	2,989억원,	총	구매액의	2.55%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2019년	실적 51 ,255 ,57 1 1,282,950 2.50

2020년	계획 50,898,279 1,298,954 2.55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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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백만원,	%)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국가기관 10,284,315	 88,208	 0.86 9,355,788	 73,499	 0.79

자치단체 7,442,333	 460,178	 6.18 7,524,428	 467,556 6.21

교육청 7,240,766	 135,774	 1.88 7,133,989	 136,275	 1.91

공기업 13,166,007	 336,496	 2.56 13,800,664	 357,011	 2.59

준정부기관 4,503,283	 156,745	 3.48 3,826,123	 143,417	 3.75

기타공공기관 5,893,238	 53,608	 0.91 5,894,292	 74,730	 1.27

지방공기업 2,263,160	 45,186	 2.00 2,834,454 40,772	 1.44

지방의료원 232,840	 5,848	 2.51 227,003	 5,553	 2.45

특별법인 229,630	 906	 0.39 301,536	 141	 0.05

합계 51,255,571	 1,282,950	 2.50 50,898,279	 1,298,954 2.55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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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방안

2.1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2.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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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 제도 도입방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에	의한	견적을	

통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3)”)	및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7월	24일	시행)

				●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도	2018.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5호의“”5“의”다)“)이	가능토록	하고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12월	4일	시행)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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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상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됨

								-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등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

				●		2020년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사회적기업

으로서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요건	충족시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		특히	2020년	5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2020.	5.	1.,	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호,	2020.	7.	14.,	제정]으로	물품	및	용역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1억원(2인	이상	견적)까지	상향하여	적용	가능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적용방안 및 검토사항

								-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으로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의	확대는	동종	유사	물품을	

공급하는	타	우선구매	대상과의	차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각	지역내에서	구매	강점을	보이고	있는	물품,	용역에	대해	일정	

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	구매건에	대한	수의계약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음

								-		실제	지자체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매상황	하에서	각	공공

기관(지자체)별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	일정

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입찰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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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사례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1) 제정목적 및 적용기관

									(1) 제정일자 :	2014.	5.	14

									(2) 제정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희망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		기업의	근로자	권리	보호,	계약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조달	조례	제정

									(3) 적용기관

												-		서울시	본청,	산하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본	조례	준용	가능

구분 조문 내용

제6조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준수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해	입찰참가회	확대,	우선구매	촉진

제8조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	가능	

	기업의	사회적책임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제9조 서울시와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내용	확인·지도

제10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전	과정	공개

     2. 서울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1) 제도 개요

									(1) 희망기업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기업

(사회적약자기업)

※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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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념

												-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희망기업의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희망기업의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희망기업 제품 구매실적 확대 방안

									(1)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금액 범위에서 희망기업 제품 우선 구매

구분 기업 유형 금액 범위

1인	견적	

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든	금액	수의계약	가능

(직접	수행·생산하는	용역·물품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일상	경비 희망기업

1천만원까지	일상경비	집행	가능

(부가세	포함)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여성기업은	조례에	따른	희망기업은	아니나	편의상	위	분류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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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과	용역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수의계약	이상	규모인	

경우	물품은	적격심사제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	용역의	경우는	적격심사제도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주로	적용됨

								-		특히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	건인	경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용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경우	조달청의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고	자체	조달은	개별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경우	기술용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함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등록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들이	1억원	이상	물품을	납품요청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요기관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단일	유형의	

종합평가방식과	4가지	유형의	표준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에	우선구매	확대	관점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표준평가방식	중	“사회적 약자지원(표준평가방식Ⅲ)”	“수요기관	선호도(표준평가방식Ⅳ)”

유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	선정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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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지원	표준	평가방식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대상에게	기본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대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평가방법을	선택하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요기관의	자체의	평가위원회	품명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선호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하고	상대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제공하는	청소,	사회복지,	문화	관련	용역은	공공계약	관점에서	

일반용역에	해당되므로	수요기관에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제도의	기본평가항목	또는	

신인도	평가항목에	사회적기업	관련	가점의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의	물품	또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의 신인도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구분 물품적격심사 일반용역적격심사 공사적격심사

조달청 2점 2점

사회적기업	공동수급	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

서울특별시 1점 1.5점 -

경기도 1점 2점 -

세종자치시 1점 2점 -

부산광역시 1점 2점 -

광주광역시 1점 1점 -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통)
1점 - -

LH공사 0.5점 1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1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5%	가산

한수원 2점 2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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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신인도	가점의	형태는	아니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기본	평가항목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중심	평가)	평가시	사회적기업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로서	시공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음

								*		신인도	가점	적용의	실효성과	사회적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과	공동수급체(사회적기업의	참여비율	최소	30%	이상	등으로	기준설정)를	구성하는	경우	신인도	

가점을	참여비율이	아닌	가점의	배점한도만큼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설정 현황 및 시사점

								-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평가에서	정부정책지원	차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의무고용기업(단체)제품,	녹색제품	등이	있음

								-		이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이며	현재	

정부정책지원	평가항목에서	만점	비중은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의	3%	이상,	지방공기업의	경우	1%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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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금액 기준 구매비율 3% 초과 기관

(평점 만점 달성 기관 수/전체 기관 수)

2019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금액 기준 구매비율 1% 초과 기관

(평점 만점 달성 기관 수/전체 기관 수)

광역 지자체공기업 기초 지자체준정부기관 교육청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특별법인 지방 의료원

9.4%
(5/53)

61.1%
(22/35)

84.2%
(80/95)

100.0%
(17/17)

94.7%
(214/226) 88.2%

(15/17)
85.4%

(129/151)

58.8%
(20/34)

26.6%
(55/207)

0.0%
(0/6)

국가기관

								-		2019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수요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3%	초과	구매기관은	국가기관	9.4%(5/53),	공기업	61.1%(22/35),	준정부

기관	84.2%(80/95),	기타공공기관	26.6%(55/207),	특별법인	0.0%(0/6)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달성(평점	만점비율	3%)	비율은	평균	36.3%	수준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는	구매금액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1%(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역별	목표비율과	사회적경제	관련	9종	우선구매대상	실적	

종합평가로	지방공기업	평가기준	적용)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100.0%(17/17),	기초

지자체	94.7%(214/226),	교육청	88.2%(15/17),	지방공기업	85.4%(129/151),	지방의료원	

58.8%(20/34)로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평균	85%	내외의	구매실적을	

기록하여	2017년	대비	5%p	이상	향상된	실적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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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기준 구매비율 3% 초과 기관

(평점 만점 달성 기관 수/전체 기관 수)

2020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기준 구매비율 1% 초과 기관

(평점 만점 달성 기관 수/전체 기관 수)

광역 지자체공기업 기초 지자체준정부기관 교육청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특별법인 지방 의료원

7.5%
(4/53)

83.3%
(30/36)

91.6%
(87/95)

100.0%
(17/17) 92.9%

(210/226)
94.1%
(16/17) 84.8%

(128/151)

58.8%
(20/34)

31.9%
(66/207)

0.0%
(0/6)

국가기관

								-		한편,	2020년	구매계획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

비율인	3%를	초과하는	기관이	국가기관	7.5%(4/53),	공기업	83.3%(30/36),	준정부기관	

91.6%(87/95),	기타공공기관	31.9%(66/207),	특별법인	0.0%(0/6)로	평균	42.9%의	공공

기관이	3%이상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실적	대비	약	6.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기관	유형별	2020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1.3%,	공기업	

3.6%,	준정부기관	4.5%,	기타공공기관	2.7%,	특별법인	0.0%로	나타나	만점	평정	구매비율(3%)	초과	

설정	추세와	동일한	평균	구매계획	비율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0년	구매계획	기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1%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100.0%(17/17),	기초지자체	92.9%(210/226),	

교육청	 94.1%(16/17),	 지방공기업	 84.8%(128/151),	 지방의료원	 58.8%(20/34)로	 평균	

86.1%로	2019년	실적	대비	소폭	상향된	계획	수립	결과를	확인함

								*		수요기관	유형별	2020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3.1%,	

기초지자체	6.1%,	교육청	1.9%,	지방공기업	2.4%,	지방의료원	4.9%로	만점	평정	구매비율(1%)	초과	

설정	추세	대비	평균	구매계획	비율이	2018년	구매계획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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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등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구매목표비율	

(평가지표	상	만점	기준)을	상회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8년	대비	2020년	구매계획의	목표비율	비교	시	국가기관	등은	평균	구매목표비율	설정	

값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됨

								-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기반형	특화	상품	및	

용역(서비스)	공급이	많은	점,	지역내	취약계층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이	적극적인	구매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에	대해	산하기관에게	일정비율(예: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	등)	이상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평가에서	반영하고	있음

								*		수요기관	내에서	부서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확대	노력	구체화

				●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간 구매우선 순위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목표	수준	설정	시	평가	대상	

유형별(국가	또는	지자체)로	목표수준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경우	해당	

목표비율	이상	구매비율을	설정하여야만	나머지	다른	평가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상대적

으로	종합평가	결과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지표의	구매목표	달성	만점비율이	타	우선구매제도	평가지표에	

비해	낮으므로	제한된	구매금액	내에서	평가결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모든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가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치적	측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구매결과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실제	구매	의사결정은	평가	이외에	개별	우선구매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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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기반조성)

				●		선제적 구매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선구매제도에서	

수요기관의	구매	및	계약담당자는	구매	의사결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품질	

및	사후관리	곤란	등에	대한	우려임

								-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있고	상용화	수준이	높아	규격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품질	및	가격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매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또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구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아짐

								-		그러나	수요기관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해당	수요기관에	특화되었거나	객관적인	

품질	및	가격	평가기준이	없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구매의사결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사후적인	납품검사	및	가격조사	등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수요기관이	

원하는	적기,	적시,	적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선제적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를	통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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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공급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급역량	확대는	개별	사회적

기업의	상품,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와	함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인	강원도의	‘강원곳간’과	경상북도의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는	다수의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판로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수요	매칭,	마케팅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개별	사회적기업	및	공급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복수의	물품과	서비스를	서로	다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통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활용	가능

								-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판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거나	

당사자	조직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	또는	

주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사례1: 강원곳간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강원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물품을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몰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강원도내	수요기관(자)들에게	

강원도	내	물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자인	사회적경제기업들

에게는	다양한	판로채널	제공

*		웹사이트:	http://gwgoods.com	,	www.강원곳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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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2: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

*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들의	공공부문의	수요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보다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추진

		*	웹사이트:	http://se종합상사.kr

		*		경상북도	내	사회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	'경상북도사회적

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사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고객관계관리와	상품	기획,	구매,	판매와	같은	소비자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	전반을	지원함

	*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시장분석	및	판로개척,	

수요기관	대상	판매촉진	활동,	경영지원/관리,	새로운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당사자	조직으로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사인	사회적기업에게	통합적으로	지원함

		*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으로서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이	자율적인	협회	등을	만들어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	수준을	단체표준	등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안내	가능함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품질	

부실	및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구매기관이	선제적으로	일정한	생산기준과	

품질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공급자들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전	품질이	검증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직접생산확인증명이	가능한	물품과	용역	이외의	

사회적기업체	특화된	제품과	용역의	공급이	많은	수요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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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간 연계를 통한 공급가능 방법 채택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

적인	판로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로	다른	물품을	

연계하여	납품요구	가능함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단계	경쟁	대상	납품

요구건으로	다수의	물품(세부품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납품	가능한	복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는	납품요구	공고를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공급	가능한	물품의	수,	최대	공급	가능	물량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복수의	사회적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해당	납품요구에	대응	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토록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2단계경쟁	제안	참여시	납품요구	품명수가	6개	이하인	경우는	참

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계약상대자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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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0.	10	1.]	[조달청고시	제2020-39호,	2020.	9.	29.,	일부개정]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

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

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

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점)	x
3(억원)

+ 60(점)	x
2(억원)

+ 66(점)	x
1억원)

=	68(점)
6(억원) 6(억원) 6(억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

(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표준평가방식Ⅲ의	채택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	허용	시	사회적기업에게	공급기회	

확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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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3.1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장	강화

3.2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의	자생	상생기반	확충

3.3	사회적경제의	진출분야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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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17년	이후	부처별·분야별	총	19개	대책	수립·추진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종합대책,	’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18)·협동조합(’20)	설립	지원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	

					*	취약계층	고용비중(%,	‘18)	:	(사회적기업)	61	(협동조합)	42.3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伊(20%)·佛(0.8%)·벨기에(12%)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고용은	

오히려	증가	(’17,	OECD)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공공·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	보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역할	수행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	

부문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및	방향을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선제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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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1		성장유망기업 통합지원체계 마련: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에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성장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계부처	TF(기재부ㆍ중기부	공동주관)를	구성,	부처간	역할	조정

현재 모습 미래 모습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	위주
	초기기업(1~3년)	+	

성장기	기업(4년차	이상)

지원방법
칸막이식	지원

(부처별	소관	기업)

이어달리기	지원

(각	부처	-	초기기업,	

중기부	-	성장기업	통합지원)

지원내용
단편적	지원	

(초기	기술개발	위주)

전분야	연계지원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체계 각	부처별	운영
범부처	협업

(기재부·중기부	주관	T/F)

	2 우수인재 유입 지원

					 		청년	-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

훈련	강화	추진

					◼			(일경험)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3차	추경)

					◼		(창업)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검토,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			(’18)	여성·글로벌·도시재생	등	6개	분야	→	(’19)	8개	분야(관광·융합기술	추가)	→	(’20)	10개	분야

(특산물제조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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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을	확대하고(現	누적	12개	→	‘22년	누적	20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확충2)

										1)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

										2)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안	마련·추진(서류평가시	가점,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강의	신설,	‘21~)

					   신중년	-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재능

기부뱅크”	모집	등	활성화

					◼		 (재취업연계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ㆍ인턴쉽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채용관(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19.下~),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社당	최대	

2명,	월	250만원限)과의	채용연계

					◼		 (전문멘토양성 과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ㆍ회계ㆍ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매칭	지원	

					

현행 개선

모집 개인	단위	모집	위주 직능단체	단위	업무협약

관리 단순	매칭·집합교육	위주
1:1	매칭

맞춤형	교육	+	고용연계

	3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규모화 모델	-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18년	평균	고용인원	:	사회적기업	20.7명,	협동조합	4.4명),	

연대사업이	매출증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29.9%,	’20년)	

								*		(예)	원재료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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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異種)협동조합(기본법-개별법	상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20.10월)

								*		(예)	이종협동조합	공동으로	로컬푸드	사업	참여

															→		(기본법	협동조합)	생산·가공	+	(신협)	금융	+	(생협)	유통·판매

								*		‘20.3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신협·생협	간	연합회	구성	가능

					◼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ㆍ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아카데미	확충	:	(‘19)	8개	→	(’22)	12개(목표)

◼ 성장형 협동조합	지정기준(업력,	매출·고용	증가율	등	고려)	마련	및	공동사업	추진

					 		협업 모델	-	공공기관ㆍ대기업ㆍ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	①		(한국도로공사·hi-shop	협동조합)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정식	납품업체로	전환(‘19년~)

																②		(굿잡	5060)	현대차가	기획	및	재정·시설	등	지원	+	지자체	홍보,	구직자	모집,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적기업이	취업	알선(‘18년~)

					   대안적 사업모델	-		보육·노인	등	돌봄수요	확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대(現	6개	시범사업	→	단계적	확대)1),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강화2)

										1)	돌봄매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돌봄	수요·공급	연계

										2)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보건의료·요양	등	서비스	연계·제공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수	

:	(‘20)	42개	→	(’22)	150개(목표)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1),	사업고용협동조합2)	모델 활성화	추진

										1)	공유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20.下)	등

										2)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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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판로 개척 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1 민간판로 개척 지원

					 		e-store	36.5	확대·개편(‘20.下)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

◼		온라인몰 고도화 :	모바일	웹	기능	강화,	제품체험단(소셜어답터)	운영	및	상품개선	지원,	입점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기능	구현	등

◼	민간시장 진출 연계 강화(‘20.下~)

		-	지역(대구·경기·경남·전남·광주	등)	사회적경제	쇼핑몰	간	상품정보	교류	확대(‘20.下)

		-	유명	포털	등(네이버	해피빈·우체국쇼핑	등)과	온라인	기획전	등	협업	강화(‘21.上)

→	e-store 36.5 거래 실적·목표(억원)	:	(‘19)	11	→	(’20)	20	→	(‘21)	30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전문벤더	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문

유통조직(소셜벤더)	발굴·육성	지원

									*		상품	발굴(MD	기능)	및	품질	개선	권고,	유통채널	진출	연계,	기획전	개최	등

									*		現	민간벤더	5개소	시범선정·운영	중,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여부	검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출	역량진단·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마련·운영

									*		사회적경제기업-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해외	팝업스토어(K-Social)	운영,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KOTRA,	‘2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Buy	Social”)1)계기,	소비촉진 

프로모션2)실시(‘20.下)

											1)	英	사회적경제기업	시장확대	캠페인,	라이센스	취득으로	국내	도입·시범실시

											2)	추석연계	판로	기획전,	CSR과	연계한	가치소비	캠페인	실시(9~10월	중)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 행사	및	농협 등	대규모 유통채널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활용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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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세일페스타」(‘20.11월),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추진

◼	농협	①	사회적경제	전용관·전용매대	확충(‘19년	51개	→	’20년	55개)	

	 ②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19년	390개	→	’20년	600개)	

	 ③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shop	in	shop)	개설(‘20.下)	

	 ④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각화	

	 ⑤	농업	분야	종사	사회적경제기업과	계통계약* 확대

														*		전국	하나로마트	상품공급을	위해	농협하나로유통과	공급업체간	체결계약

	2 공공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사회적경제

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제정)	추진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동반	해외진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 확대

									*			(현행)	5천만원	→	(개선)	1억원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20.7월말~12월)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신보)

									*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우대(예: 2배까지 확대)	적용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20.10월)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추진

									*		(기존)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개선)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同 한도를 상향(예시 : 출자금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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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 

확대(現	연	250억원	→	향후	연	500억원)

									*		(출자금액)	200억원	→	300억원,	(민간	출자비율)	20%(50억원)	→	40%(200억원)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19년	신보	

개발)	활용	확대(現	9개사	→	’21년	50개사)	

									*		기업철학,	사회환원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사회적가치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이용희망	기관ㆍ단체에	무상제공,	표준평가시스템	上	평가 우수기업 

pool	조성,	관계기관에	제공

3.2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지역별	소셜캠퍼스 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

									*		(소셜캠퍼스	온)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1단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장기	기업(2~3년차)	사업모델	개발(2단계)에	집중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별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	예시

•	(경남)	판매·전시	특화	→	로컬푸드	기업	등	입주기업	확대	추진(‘20.下~)

•	(전북)	컨설팅(업종전환	등)	특화	→	당사자조직 집적화	등	네트워크	구성(‘20.下~)	

•	(대전)	기술 사업화·상품화	특화	→	과학자협동조합	등을	위한	혁신공간	제공(‘21~)

•	(대구)	문화예술	특화	→	노후산단	내	일반기업의	업종전환	유도(‘21~)

•	(충남)	농식품업	특화	→	도내	농식품	물류·유통·가공·판매채널	구축에	집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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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1	지역의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해결형 R&D	활성화

					◼	 (주민참여형) “SOS랩”	사업	평가시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에	가점	부여(‘21~)

									*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재난대비·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Solution	in	Our	Society	Lab)

									*		예:	대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셜벤처	참여

					◼	 (컨소시움형) 지역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산ㆍ학ㆍ연 컨소시움	

대상	R&D	및	사업화	지원

									*		시도별	제조(8)·식품(7)·에너지(3)·IT·문화(10)·사회서비스(5)	33개	품목	선정

									*		(‘20)	21개(신규)	→	(’21)	25개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및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	구축(3차	추경)	

									*			총	34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역경제	특성과	주민의	정책수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시설·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데이터화(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를	추진

									*		지역	사회적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그램	신규	운영(‘20.下)	→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추가	마련	검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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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대

					 		농업ㆍ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

성과	지속	확대	

◼	(농업) 사회적농장(現	30개소)의	수익창출	지원

			*	사회적농업(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을	실천하는	농장	

			*	사회적농장	:	(‘20)	30개소	→	(’21)	50개소(목표)

◼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확대(“산림일자리발전소”)

			*	(‘19)	133개	→	(’22)	250개(목표)

◼	(관광)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육성	확대

			*	(1년차)	발굴·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	(’19)	113개(신규)	→	(’21)	215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속	확대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내용을	적시토록	유도	

◼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	(現)	10개소	→	(’22)	48개(목표)

		*	표준사업모델	마련,	운영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사업고도화	지원

◼ (농촌신활력)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의무화 

                      (現)	60개	시·군,	300개소	→	(’22)	100개,	500개소(목표)

		*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및	창업	공간	조성	등	지원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	적극	

검토

									*			(예)	①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

																						→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실시

																		②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등	도심녹지	조성	 그린

																					→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숲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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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금)	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확산(사례집	발간,	‘20.下)

									*			서울시·화성시	기금	旣	조정·운영,	충남	조성	중,	경남	‘20.6월	관련	조례	의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법 재입법	

추진

									*			지자체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등을	보전(現	서울시,	경기도	시행	중)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20.8월	의원입법안	발의)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

					◼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內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20.下)

◼ (신협)	사회적경제기업	등	他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신협법」	개정)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공급

		*	연차별	목표(억원,	누적)	:	(대출)	(‘19)	20	→	(’20)	110	→	(‘21)	210	

																																				(기부)	(’19)	13	→	(‘20)	23	→	(’21)	33		

◼ (농협) 비농업법인 중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법인	대상	여신지원상품 개발	검토	

◼ (수협) 지역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	(현행)	수협은행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전용상품	공급(5건	7억원	실적)	→	

					(개선)	수협은행	+	지역	상호금융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공급

◼  (신보·농협) 지역 내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지원	

→	‘20~’22년	총	375억원	공급(1년	거치	9년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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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적경제의 진출분야 다양화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

순환분야	진출을	촉진

◼	녹색제품	인증비용	지원	등	특화지원 강화(‘21~)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자활사업화		

			:	(기존)	마을이장	등에	시설	운영비	지원	→	(개선)	자활기업에	운영·관리	위탁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통해	‘22년까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산	추진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추경	365억원,	’20~‘25년	예산	총	2,335억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	지원

◼	우리그린마을공동체(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	확산	추진	

			(‘21년	시범사업	실시)

		*	(예)	서울	상도동,	에너지	협동조합	발족,	태양광	설비	주민공동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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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공적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복지부	지침	개정	‘21~)

		*	(현행)	참여시	우대	→	(개정)	사업계획	제출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의무화

◼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촉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수(개)	:	(‘19)	14	→	(’20)	150	→	(’22년)	300(누적)

◼	돌봄 수탁기관(아동	등)	선정·평가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	(~‘22)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완료	

					 		설립·운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	검토

									*			(예)	인적(개원의	참여허용	등)	및	자본(설립	이후	총자산	중	출자금	비율	완화)	규제	등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예)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식사	및	방과	후	체험활동	제공(식자재	공급-도시락	제조·배달	업체-교육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활용

방안	적극	검토

									*			(예)	①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디지털

																						→	의료사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	내	디지털	돌봄체계	구축

																		②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디지털

																						→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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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ㆍ온라인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20.下	시범사업	

실시),	맞춤형 실무교육	등	추진

									*				(예)	은퇴	소방관을	연계해	복지시설	등에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하는	소셜벤처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소방안전	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연계

									*			의료·교육·오피스	등	비대면	분야	및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	확대(기보)

									*			소셜임팩트보증	연간	지원목표(억원)	:	(‘20)	1,150	→	(’21)	1,350	→	(‘22)	1,500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교육1)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사업2)

규모를	확대

											1)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KOICA)	참가자	대상	소셜벤처	창업교육	등	실시

											2)	예비창업패키지	지원확대	:	(‘19년)	1,500개	→	(’20년)	2,200개社(3차	추경	포함)

					 		취약계층	등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일경험 지원 등	디지털·안전망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				(예)	초중고	전체교실	WiFi	설치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디지털

																	→		취약계층	학생이	방과	후	활용가능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휴먼 	

																	→	발달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AI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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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문화	-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	분야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	(문화예술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사업전환	컨설팅	시행(’20년	15개)

		-	컨설팅	결과,	우수	협동조합은	초기	사업비	지원	연계(‘21~)

◼ (관광두레)	(현행)	최대	5년간	육성	→	(개선)	5년	경과	후	사회적기업	전환	등	지원

◼	 (한국판 뉴딜 유망분야 육성) 실감콘텐츠,	원격	스포츠	지도,	온라인	예술활동	등 비대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디지털

			*	(‘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의	10%를	’유망분야‘에서	지정	→		

					(’21년)	‘유망분야’	지정	20%까지	확대

					 	 교육	-		교복 공동구매, 창업활동	활성화	등	학교	협동조합의사업모델	다양화	지원(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				(예)	안전한	먹거리	매점	‘먹고	가게’(유기농	식품	판매,	이익금	장학사업	등	활용),	창업	프로그램	‘봉봉

마켓’(학생이	친환경	수익상품	직접	기획)	

					   과학	-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이공계생	대상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20년	600명)

									*			크라우드펀딩	및	협동조합	간	협의회	구성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50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

우선구매
실적/

공공조달
정보 제공

제공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상품몰

판로지원
사업/

소셜벤더

’18. 12.~’20. 10. 누적 기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은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 상품몰, 

판로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용회원
5,416명

거래액
약 81억원

21,563개1,418개사

33만여명

붙임 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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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구조도

 입점 현황(’20년 10월 기준)

 입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입점상품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서비스)

 입점신청 및 상품등록 절차

 
 

상품등록

‘ ’  

입점신청

 

상품승인 및 판매

 판매관리자 사이트 : https://www.sepp.or.kr/seller

 입점 기업·상품 정보 현행화 안내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1,418개소, 21,563개 상품 입점

공공기관 회원 등 5,416명 회원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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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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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평가주체: 기획재정부>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자료

평가자료

측정산식

측정산식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50점)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향상도(50점)

┎	구매실적	자료

┎	구매실적	자료

┎		X	=	(‘20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20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X＜3,	 P	=	50(
3
X )

			-	X≧3,	P	=	50

*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	총액(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기준	

참조,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은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공사	금액

┎		A	=	{(’20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9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9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100	(%)	

			<평정점(P)	산출공식>

					-	A≦0%,	P=0

					-	0%<A＜10%,	P=5A

					-	A≧10%,	P=50

*		’20년	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	3%	이상	:	일괄적으로	만점	50점	부여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	3%	미만	:	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1.	’20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X)이	3%	이상인	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액과	무관하게	만점	50점	부여

	2.	’20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X)이	3%	미만인	기관의	경우:

				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19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0원인	기관인	경우,	’20년도	구매율에서	’19년도	구매율을	차감한	

수치(%P)를	A로	간주하여	향상도	산출공식	대입

붙임 3.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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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년도(’20년 실적)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평가주체: 행정안전부>

①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②

평가 지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 산식

	-	사회적경제	구매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시설을	인증(확인	및	지정	포함)	받은	기업	구매액)	/	

총	구매액｝×	100

○ 산식 설명

	-	총	구매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사회적경제	구매액	:	사회적경제(8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사회적경제명 개 념 근거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

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처장이	지정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

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

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8조	4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

정하고	승인한	생산품

마을기업	생산품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

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

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	광

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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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측정 방

법

사회적경제명 개 념 근거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

을	위해	인증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대상으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

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물품·노무용역)	
구매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직

업재활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물품	구매	인정	: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	물품+용역	구매	인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물품+노무용역	구매	인정	:	중증장애인

	-	물품+용역+공사	구매	인정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구매액

		

○ 목표치(%) :	총	구매액	대비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 2.7 3.1 2.6 3.3 3.2 2.6 3.2 3.3 1.5 2.3 2.8 2.3 1.5 1.5 1.7 2.1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0.12.31.

④

시스템

구현 서식

○ 사회적경제 구매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

(A)

사회적경제 구매액
구매율

(B/A)×100계

(B)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자활

용사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

장애인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⑤

연계 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⑥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총	구매액,	사회적경제	구매액



57붙임

3. ’21년도(’20년 실적)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평가주체: 행정안전부>

지 표 명 	지역상생발전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1.0

지표정의
○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	다양한	공

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③	지역상생	고용	및	구매	실적(정량,	4.0점)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1.0점)

		-	장애인	의무고용(1.0점),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0.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0.5점)

		-		성과공유제(0.5점),	경쟁적	대화방식(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을	활용한	계약실

적(0.5점)

세    부

평가방법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구분 득점 산식 비  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 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율(%)
※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달성여부는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기관에서	제출

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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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기준)

순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닻별 033-763-2923

2 강원
원주	

후레쉬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3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4 강원 춘천쿱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쿱박스> 033-256-0765

5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7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8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9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10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11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12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13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1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15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16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17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1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19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20 경기

수원영통점

(경기남부두레

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1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붙임 4.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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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23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24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25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26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27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28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29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30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31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32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33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34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35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6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3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38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39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40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뜨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41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42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43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44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4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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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47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48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9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0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	1층
070-4432-3792

51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52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7호선	

4번출입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53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54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55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56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57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58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미아동190-1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59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60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61 서울 방화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	방화6단지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62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63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64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65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66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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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6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69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70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71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72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7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325-9955

74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75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76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77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78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79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80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81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82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83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063-277-9435

85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6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36.5제주점	
064-749-2365

8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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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

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붙임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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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평가방식Ⅱ>(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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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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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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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평가방식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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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

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

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

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붙임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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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

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

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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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	제6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

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기준	제9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

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점)x
3(억원)

+ 60(점)x
2(억원)

+ 66(점)x
1억원)

=	68(점)
6(억원) 6(억원) 6(억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

(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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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

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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